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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봉합사 산정기준 관련 해석

우리부 보험급여팀 호 관련입니다1. -147 .

봉합사는 상대가치점수 개정 시행 고시 제 호 시 처치 및2. (2008.1.1. 2007-138 )
수술 등의 해당 상대가치점수에서 동 비용을 차감 반영하여 별도 산정키로 결정된 바, ,
해당 수술 및 처치 등의 상대가치점수에서 봉합사 비용이 차감되지 않은 항목은
봉합사를 별도산정 할 수 없음 붙임 참조( 1 ).

또한 봉합사 산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에 의거3. , ( 2007-143 ,‘07. 12.31) ,
처치 및 수술 이외의 행위 붙임 참조 및 제 항 가 라호에 해당하는 처치 및( 2 ) 1 ~
수술 붙임 참조 시 봉합사 비용을 별도산정 할 수 없음( 3 )

붙임 행정해석용 끝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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